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3466

발 의 년 월 일: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김길영 의원(1명)
찬 성 자: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
김용호, 김원태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효원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상위 법령 조항 번호를 잘못 인용하거나

띄어쓰기 등 용어가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합성을

확보할 필요가 있음

○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오류 조항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관련

법령의 표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관련 법령 표현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용어, 띄어쓰기 등 정합성 확보

-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함 (안 제33조)

- 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”을 “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”로 함 (

안 제34조제1항제12호, 제40조제1항제10호)

- “액화석유가스충전소”을 “액화석유가스 충전소”로 함 (안 제34

조제1항제12호가목)

- “관련시설”을 “관련 시설”로 함 (안 제34조제1항제13호, 15호,

18호, 안 제40조제1항제12~13호, 15호)

나. 관련 법령 인용 오류 수정

- “제3의2호”를 “제3호의2”로 함 (안 제51조제2항제2호)



다. 관련 법령의 약칭 표기 (안 제6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)

-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법”으로 함 (안 제65

조제2항제3호가목)

-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영”으로 함 (안

제65조제2항제3호마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
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









